
서 울 시 전 세 버 스 운 송 사 업 조 합

수신자  전 회원사

(참 조)  

제 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
     

       1. 전자관보 제19731호 (2020.04.14)와 관련입니다.

       2. “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

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

용”을 골자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

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

(시행일 : 2020.05.14.)

   

붙임 : 가. 전자관보 사본 1부.

      나. 부과기준 공포 내용 1부.

※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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